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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울특별시 행정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2022년도 서울특별시 행정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은 2023.

5. 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 6. 1. 행정자치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결사항),「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 총괄

❍ 행정국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남북교류협력

기금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2022 행정국 소관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A)+(B)계(B) = (C)-(D) 조성액(C) 사용액(D)

공무원주거안정기금 5,225 △236 15,171 15,407 4,988

대외협력기금(국내) 4,223 △509 1,104 1,613 3,714

남북교류협력기금 31,699 293 1,271 977 31,992



나. 공무원주거안정기금

❍ 2021년 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조성액은 52억 2천 5백만원이며,

2022년 중 조성액은 151억 7천 1백만원, 사용액은 154억 7백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49억 8천 8백만원임.

- 사용액 154억 7백만원은 융자성 사업에 154억 5백만원, 기본경비

2백만원을 집행하였음.

다.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2021년 말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조성액은 42억 2천

3백만원이며, 2022년 중 조성액은 11억 4백만원, 사용액은 16억 1

천 3백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37억 1천 4백만원임.

- 사용액 16억 1천 3백만원은 비융자성 사업에 16억 1천 2백만원,

기본경비 1백만원을 집행하였음.

라. 남북교류협력기금

❍ 2021년 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은 316억 9천 9백만원이며,

2022년 중 조성액은 12억 7천 1백만원, 사용액은 9억 7천 7백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319억 9천 2백만원임.

- 사용액 9억 7천 7백만원은 비융자성 사업에 9억 2천 9백만원, 기본

경비 4천 8백만원을 집행하였음.



4. 검토 의견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가. 기금 조성 및 운용 총괄

❍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기금개요
○ 기 금 명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 기금분류 : 융자성(목적상), 공무원복지(성질상), 직접관리(관리방식)

○ 기금용도 :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및 기타 주거안정 사업

○ 조성재원 : 융자금 미회수 채권,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이자수입 등

○ 설치년도 : 2021년

 운용계획

재원구성

수입계획
‣ 융자금 회수금
‣ 일반회계 전입금
‣ 융자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지출계획
‣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 기타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타 운용 경비

운용규모

‣ 사업비 기준 연간 약 180억원*(±α) 규모 운용

- 사업비 규모는 최근 2년간('18~'19) 전세자금 지원금 신청수요(평
균 194억), 전세가 상향 추세, 1인당 개인한도 현실화(증액)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80억원으로 하되,

- 일반회계 재원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차별로 확대('21년 130억, '22
년 155억, '23년 이후 180억)

※ 연간 운용규모는 신청수요, 당해연도 상환금 수입규모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년 탄력적으로 조정(±α)

조성목표
‣ 750억원 ('21년~'26년)

※ 기융자 회수금 266억, 일반회계 전입금 461억, 이자수입 23억

일반회계 전입에
따른 시 재정에의

영향

‣ 기존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업비를 기금으로 편성(전출), 융자성
사업으로 재원이 소멸되지 않음 → 재원변경만 있을 뿐 시 재정규모
변동은 없음

‣ 상환되는 융자금을 당해연도에 즉시 사용 가능 → 재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



※ 행정국은 일반회계로 사업추진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주거안정 사업의 규모 확대 및 기금설치에 대한 직원들의 개선요청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0년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에 조례(「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를 제출하였고, 의회 의결(‘20.9.3)을 통해 기금을 조성

하여 운영하고 있음.

[예산(일반회계)와 기금의 비교]

구분 일반회계 기금

설치사유 ▪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 필요시

예산확정
▪ 사업부서 예산요구
→ 예산부서 예산안편성
→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 예산부서 협의ㆍ조정
→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집행절차
▪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
-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 합목적성 차원의 자율성‧탄력성
보장

계획변경 ▪ 추경예산 편성
▪ 주요항목(정책사업) 지출액의 20%
초과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상환금,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등을

통해 조성되며, 전세자금(융자금액 최대 1억원)을 신청한 서울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연도별 전세자금 예산, 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예산 집행률
신청현황

선정
인원

지원현황 경쟁률
(신청인원/
선정인원)신청인원 신청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2016년 3,800 100% 129 7,474 70 68 3,800 1.8:1

2017년 3,800 100% 85 5,048 69 69 3,800 1.2:1

2018년 5,800 86.7% 226 8,152 82 73 5,032 2.8:1

2019년 6,800 100% 261 20,196 86 87 6,800 3.0:1

2020년 13,000 91.7% 305 23,086 179 172 11,919 1.7:1

2021년 13,000 89.1% 255 17,782 200 175 11,584 1.3:1

2022년 15,500 99.4% 320 27,030 183 181 15,405 1.7:1



❍ 2021년 말 서울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조성액은 52억 2천 5백만원이며,

2022년 중 조성액은 151억 7천 1백만원, 사용액은 154억 7백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49억 8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3천 6백만원

감소함.

< 2022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A)+(B)
계(B) = (C)-(D) 조성액(C) 사용액(D)

5,225 △236 15,171 15,407 4,988

❍ 2022년도 서울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수입액은 203억 9천 5백만원이며,

지출액도 203억 9천 5백만원임.

 ❍ 동 기금의 설치 목적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에 맞게

기금 운용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단위 : 백만원)

전 년 도

이 월 액
수 입 액  지 출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비 고

(A) (B) (C)  (D)

- 20,395 20,395 - A+B=C+D

< 기금 운용 총괄 현황 >



나. 기금 수입결산

 ❍ 2022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92억원,

융자금 회수 58억 2천 1백만원, 예치금 회수 52억 2천 5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천 9백만원으로 총 203억 9천 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1)에 따른 기금

조성재원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융자금 회수의 경우, 수입계획(77억 4천만원) 대비 19억 1천

8백만원 감소한 58억 2천 2백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75.2%)이

저조한 바, 융자금 적기 회수를 위한 행정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하다고 하겠음.

1)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등  
   4. 그 밖의 수입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 입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수 납 률
당 초 수 정

( A ) ( B ) (C=A+B) ( D ) ( E ) ( E / C )

계 19,262 22,206 - 22,206 20,395 20,395 91.8

전 입 금 9,200 9,200 - 9,200 9,200 9,200 100.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7,741 7,740 - 7,740 5,821 5,821 75.2

예 치 금 회 수 2,280 5,225 - 5,225 5,225 5,225 100.0

이 자 수 입 41 41 - 41 149 149 363.4

< 2022 회계연도 수입결산 현황 >



다. 기금 지출결산

 ❍ 지출결산의 경우, 융자성사업비 154억 5백만원, 예치금 49억 8천

8백만원을 포함한 총 203억 9천 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융자성사업비는 무주택 공무원 주택전세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5조 각호의 기금 사용 용도에2)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2022년도 융자성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융자  
   2.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지출계획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당 초 수 정

( A ) ( B ) (C=A+B) ( D ) ( E ) (F=C-D-E)

계 19,262 22,206 - 22,206 20,395 - 1,811

융 자 성

사 업 비
15,500 15,500 - 15,500 15,405 - 95

예 치 금 3,755 6,699 - 6,699 4,988 - 1,711

기 본 경 비 7 7 - 7 2 - 5

< 2022 회계연도 지출결산 현황 >

사   업   명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추진실적 

합    계 15,500 15,405 99.4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15,500 15,405 99.4
∘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 총 181명, 15,405백만원 지원



 ❍ 다만, 예치금 지출계획을 당초 37억 5천 5백만원에서 66억 9천 9백만원으로

의회 심의를 통해 변경(29억 4천 4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비

17억 1천 1백만원(25.5%)의 예치금 감소가 발생한 바, 지출계획 수립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과학적이고

정교한 추계를 위한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증 감 액
증 감 사 유당 초 수 정

( A ) ( B ) ( B - A )
융자성

사업비
15,500 15,500 15,405 △95

- 선정자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기본

경비
7 7 2 △5

-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원회 참석심의 

미개최(서면심의 대체 운영)

예치금 3,755 6,699 4,988 △1,711
- 융자 회수금 감소(융자기간 연장)로 

인한 예치금 감소

<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 동 기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액이 증가하여 지출계획상

예치금을 29억 4천 4백만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영계획을 변경

하였음.

 <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

<수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9,262 22,206 2,944 계 19,262 22,206 2,944
전 입 금 9,200 9,200 - 융 자 성

사 업 비
15,500 15,500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7,740 7,740 -
기 본 경 비 7 7 -예 치 금

회 수
2,280 5,225 2,944

예 치 금 3,755 6,699 2,944이 자 수 입 41 41 -



 ❍ 다만, 기금은 그 운용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예산에 비해 집행과정의 탄력성이 보장되지만,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

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계획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정확한 수입·지출 추계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참고자료>

 2022년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무주택 공무원(신혼부부 공무원, 신규 공무원 포함)

※ 그룹별 선정 : 일반 40% 신규 20%, 신혼 30%, 다자녀(3자녀이상) 및 1인 가구 5%

○ 선정시기 : 상‧하반기 2회 (전세계약서 등 입증서류 확인 후 수시 지원)

○ 지원금액 : 최고 1억원, 이자 연 1.0%(‘17. 7월~/ 보증보험요율0.32305%)

- 전세보증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지원주택: 보증금 6.4억원 이하)

※ 단, 세대원 4인 6.8억원, 5인 7.2억원, 6인 이상 7.6억원 이하

○ 채권확보 : 보증보험가입 또는 채권양도 설정

※ 채권양도는 SH 공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설정 가능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22년 예산 : 15,500백만원



[연도별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
연도

연도별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말
조성액
(C=
A-B)

미회수
채권(D)

총조성액
(E=
C+D)

회계
연도 구분

연도별융자금회수액

수입계획(A) 지출계획 일반회계 기금

일반
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액

이자
수입

전년도
이월액 계

전세
자금
지원(B)

예치금
등 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계 46,116 72 365 1,243 1,709 3,186 4,331 7,437 8,529 11,33712,86715,523

일
반
회
계

’16 ’16
회수액 72 293 840 293 840 293 1,169

회수율 1.9% 7.7% 22.1% 7.7% 22.1% 7.7%

’17 ’17
회수액 72 293 840 293 840 293 1,169

회수율 1.9% 7.7% 22.1% 7.7% 22.1% 7.7%

’18 ’18
회수액 110 447 1,282 447 1,282 447 1,785

회수율 1.9% 7.7% 22.1% 7.7% 22.1% 7.7%

’19 ’19
회수액 129 524 1,503 524 1,503 524 2,093

회수율 1.9% 7.7% 22.1% 7.7% 22.1% 7.7%

’20 ’20
회수액 247 1,001 2,873 1,001 2,873 1,001 4,004

회수율 1.9% 7.7% 22.1% 7.7% 22.1% 7.7%

기
금

’21 10,700 4,331 247 - 15,278 13,000 2,278 15,278 2,278 35,294 37,572 ’21
회수액 247 1,001 2,873 1,001 2,873 1,001

회수율 1.9% 7.7% 22.1% 7.7% 22.1% 7.7%

’22 9,200 7,437 303 2,278 19,219 15,500 3,719 19,219 3,719 43,357 47,076 ’22
회수액 295 1,194 3,426 1,194 3,426

회수율 1.9% 7.7% 22.1% 7.7% 22.1%

’23 9,600 8,529 370 3,719 22,217 18,000 4,217 22,217 4,217 52,828 57,045 ’23
회수액 342 1,386 3,978 1,386

회수율 1.9% 7.7% 22.1% 7.7%

’24 7,600 11,337 416 4,217 23,571 18,000 5,571 23,571 5,571 59,491 65,062 ’24
회수액 342 1,386 3,978

회수율 1.9% 7.7% 22.1%

’25 5,400 12,867 452 5,571 24,290 18,000 6,290 24,290 6,290 64,624 70,914 ’25
회수액 342 1,386

회수율 1.9% 7.7%

’26 3,616 15,523 470 6,290 25,899 18,000 7,899 25,899 7,899 67,101 75,000 ’26
회수액 342

회수율 1.9%



가. 기금 조성 및 운용 총괄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을 통해

조성되며,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 및

재해에 대한 복구 등을 위해,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관할 자치구

제외)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21년 말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조성액은 42억 2천

3백만원이며, 2022년 중 조성액은 11억 4백만원, 사용액은 16억

1천 3백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37억 1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9백만원 감소함.

< 2022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계정)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A)+(B)계(B) = (C)-(D) 조성액(C) 사용액(D)

4,223 △509 1,104 1,613 3,714

 ❍ 2022년도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수입액은 53억 2천 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51억 5천 3백만원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단위 : 백만원)

전 년 도

이 월 액
수 입 액  지 출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비 고

(A) (B) (C)  (D)

0 5,327 5,153 174 A+B=C+D

< 기금 운용 총괄현황 >

 ❍ 동 기금의 설치 목적은 서울시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에 맞게 기금 운용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나. 기금 수입결산

 ❍ 2022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9천 8백만원, 예치금 회수 42억 2천 3백만원으로

총 53억 2천 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3)에 따른 기금 조성재원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 입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수 납 률
당 초 수 정

( A ) ( B ) (C=A+B) ( D ) ( E ) ( E / C )

계 4,137 5,289 0 5,289 5,327 5,327 100.7

전 입 금 1,000 1,000 0 1,000 1,000 1,000 100

< 2022 회계연도 수입결산 현황 >



 ❍ 다만, 기타수입(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사업 집행잔액 반납)의 경우 당초

수입계획에는 없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

계획수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입추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기금 지출결산

 ❍ 지출결산의 경우, 비융자성사업비 16억 1천 2백만원, 예치금 35억

4천만원을 포함한 총 51억 5천 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융자성사업비는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타지방자치

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랜선 나눔 캠퍼스 등 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1항4) 각호에서 열거한 사업에 부합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기금 운용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부족하게 사용되면서, 관련 기금을

과도하게 예치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국내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예 치 금 회 수 3,077 4,223 0 4,223 4,223 4,223 100

이 자 수 입 60 60 0 60 98 98 163

기 타 수 입 0 6 0 6 6 6 100



❍ 동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비중은 31%에 불과한 바, 예치금 비중(68.7%)이

과다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 비중을 늘리기 위한 행정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아울러, 사고이월액 1억 7천 4백만원(순천만 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 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사고이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사고이월이 적정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행정국은 동 사업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순천시장의

요청(’22.9.13.)에 따라 ’22.11월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회계마감 일정까지

집행을 완료하는 데 시간적 어려움이 있었고,

2022년 12월 실시설계 용역 추진, 2023년 1~4월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23.4.25. 준공이 완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공사계약 3천 2백만원은 지출원인행위 완료, 관급자재비 등 1억 4천 2백만원은

원인행위 미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지출계획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당 초 수 정

( A ) ( B ) (C=A+B) ( D ) ( E ) (F=C-D-E)

계 4,137 5,289 0 5,289 5,153 174 △38

비 융 자 성

사 업 비
2,680 2,490 0 2,490 1,612 174 704

예 치 금 1,454 2,796 0 2,796 3,540 0 △744

기 본 경 비 3 3 0 3 1 0 2

< 2022 회계연도 지출결산 현황 >



라. 사업별 집행 현황

 ❍ 국내협력계정사업 10개 사업(24억 9천만원) 예산 중 16억 1천 2백만원이

집행되면서, 전체 집행률이 64.7%로 부진한 상황임.

< 2022년도 비융자성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편성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추진실적 

합    계 2,490 1,612 64.7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
상품 개발운영 
(관광산업과)

150 140 93.3

∘ 타 시‧도와 공동 스토리 여행상품 개발·운영

 - 서울시, 5개 광역시, 5개 시·군 업무협약 체결(3월)

  ‣ 참여 지자체 : 경기(가평군,파주시,포천시),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논산시, 예산군

 - 용역 입찰공고 및 대행사 선정(5~7월) 

 - 스토리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9~12월)

 - 서울-지방간 스토리 여행상품 운영(9~12월)

청소년 역사 
문화 교류사업 
(청소년정책과)

200 200 100

∘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교류

 -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계획 수립(2월)

 -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사업 공고 및 10개 보조사업자 선정(3월)

 - 운영단체 협약체결 및 교육 시행(5월)

 -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사업 추진(6~12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대외협력과)

1,000 400 40

∘ 타 시·도 재해·재난 구호지원 상시 모니터링 및 검토(예비비 성격)

 ※ 2021~2022년 추진실적

  ‣ (2022.3.)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물품 및 구호금 지원 400백만원

  ‣ (2021.7.)남부지역 집중호우 피해지역 물품 및 구호금 지원 400백만원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대외협력과)
※ ’23년 미편성

100 61 61

∘ 지역 언론을 활용한 상생사업 홍보(언론광고+기획기사·인터뷰 등)

 -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지역매체 광고 시행(3~4월)

 - ‘서울페스타 2022’,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지역매체 광고 시행(7~9월)

∘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 추석 농수산물 서울장터, 농부의 시장과 기능 중복으로 

예산 일부(200백만원) 감액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대외협력과)

10 1 10

∘ 2022 서울정책연수 및 찾아가는 정책연수 운영

 - 서울정책연수 지자체 참여 수요 조사(1~2월)

 - 민선8기 이후 변화된 시정핵심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전면 재

검토로 예산 일부(190백만원) 감액



∘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10~12월)

 - 서울 정책연수(파주시, 제주도), 찾아가는 정책연수(파주시) 추진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식품정책과) 
※ ’23년 미편성

10 9 90

∘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 도농상생 및 서울시민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한 농촌에서 

배우는 식생활 현장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 서울거주 초등학생 및 부모 대상 108가족, 224명 교육 실시(10~11월)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관광정책과)

150 150 100

∘  '22년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계획 수립(2.23)

∘ 타 시도와 MICE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체결(10.5.)

 - 업무협약 체결 지자체 확대 (기존 7개 → 확대 8개)

  ‣ (기존)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광주, 경남,  → (신규) 인천

∘ PLUS CITIES 지원프로그램 운영

 - 파트너 지자체 연계 방문 MICE단체 개최지원금 지원 

  ‣ 총 8건, 496명 (992백만원)   ※경기도 3건, 133명 / 강원도 5건, 363명

∘ PLUS CITIES 통합 팸투어 개최 : 총 2회

 - 해외 바이어․미디어 초청 팸투어 총 2회 개최 (9월3주․ 9월4주)

 - 아태지역 MICE 바이어 및 미디어 총 15명 (바이어 12명, 미디어 3명)

 - 파트너지자체 6개 참가 (서울, 경기, 강원, 전북, 광주, 경남)

∘ PLUS CITIES 공동 유치 홍보마케팅 : 총 21건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 
(관광정책과)

70 69 98.6

∘ 팸투어 및 개인별·팀별 미션(지역관광자원 취재, 콘텐츠 제작) 수행

 - 팸투어 사업참여 지자체 모집 및 선정(3월)

  ‣참여 지자체(12):평창군, 영광군, 순천시, 완주군, 수원시, 안동시, 

               상주시, 고령군, 남해군, 부여군, 대전시, 괴산군 

 - 사업 운영대행 용역업체 선정(4.22일)

 - 대학생 지역관광 홍보단 40명 모집·선발(6.1.)

 -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5.27일)

∘ 대학생 지역관광 홍보단 활동지원(6~11월)

∘ 성과공유회 및 해단식 (12.9)

랜선 나눔 
캠퍼스 
(대외협력과)

600 561 93.5

∘ 랜선 나눔 캠퍼스 참여자 모집(2~5월)

 - 대학생 11개 대학, 200명, 중학생 96개 지자체, 536명 참여

∘ 대학생 멘토 오리엔테이션 실시(5.17.)

 - 사업소개, 활동매뉴얼, 1기 활동멘토 노하우 공유 등

∘ 랜선나눔캠퍼스 멘토링 수업 운영(5월말~11월)

∘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 및 우수멘토 시상: 12월(5명) 

순천만 
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
(조경과)
※ 사고이월

200 21 10.5

∘ 대외협력기금 신청 및 확보(11.16. ~ 11.29.)

∘ 순천만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 추진계획 수립(11.29.)

∘ 실시설계용역 시행(12.5.~12.19.)

∘ 공사 계약 체결(12.26.)

∘ 공사 시행 및 준공(2023.1~4월)

∘ 준공 완료(2023.4.14.)



❍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사업은 일반회계 내 타 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불용률(39%)이 높은 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당초 편성된 2억원이 1천만원으로

감액되고, 대부분 불용된 바,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10억원)은 동해안 산불피해지역에

구호품 등을 지원하였으나, 집행액이 4억원에 그치고 있는 바, 재해재난을

당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한 예비비 성격임을 감안하더라도,

예견할 수 없는 재해재난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결국 불용되는

것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 아울러,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을 3차에 걸쳐 지출계획 변경을

했음에도 비융자성 사업비는 당초 계획대비 10억 6천 8백만원 지출

감소, 예치금은 당초 계획대비 20억 8천 6백만원이 초과 지출된 바,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지출계획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A) (B) (C) (D=A-B-C) ( E = D / A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1,000 400 0 600 60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으로

타 지자체에 재해재난 

발생시 복구비 지원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100 61 0 39 39

일반회계 내 타 사업과의 

중복으로 지역상생박람회 

사업 종료, 태풍으로 인한 

추석 서울장터 취소 등에

따른 지역상생 홍보 예산 

일부 불용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10 1 0 9 90

대행사 선정에서 직접 

추진 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 지출계획현액 대비 불용률 20% 이상 세부사업 현황 >



지출계획 수립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과학적이고 정교한 추계를 위한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증 감 액
증 감 사 유당 초 수 정

( A ) ( B ) ( B - A )

비융자성

사업비
2,680 2,490 1,612 △1,068

타지자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등 일부 

사업비 불용 및 사고이월(순천만 

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

기본

경비
3 3 1 △2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면회의 진행

예치금 1,454 2,796 3,540 2,086

202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반영 및 타 지자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등 

일부 사업비 불용에 따른 미집행액 발생

<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

마. 기금운용계획 변경

 ❍ 동 기금은 3차(1차: ’22.6.21, 2차: ’22.11.4, 3차: ’22.11.25.)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음. 특히, 3차 변경은 ‘순천만 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 사업비(2억원)를 신규 편성하여 지출하였음.

 ❍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기타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되며, 일반회계 예산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집행해야

하지만 기금은 그 운용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집행기관의 의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간 변경이 허용되고 있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음.



 ❍ 특히, 의회 예산안 의결, 확정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지양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이에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계획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시

반드시 법정 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관리･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

변경일자 변경내역 변경사유

2022.6.21.

(1차)

《수입측면 : 1,152백만원 증액》

 - 예치금 회수 : 3,077백만원 → 4,223백만원

    (증 1,146백만원)

 - 기타수입 : 0백만원 → 6백만원

(증 6백만원)

《수입측면》

 - ’21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기타수입 증액

《지출측면 : 1,152백만원 증액》

 - 예치금 : 1,454백만원 → 2,606백만원

   (증 1,152백만원)

《지출측면》

 - '21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22년 수입계획이 

1,152백만원 증액됨에 따라 동일 금액만큼 

예치금 보정

2022.11.4.

(2차)

《수입측면 : 변동없음》 《수입측면》

 - 해당사항 없음

《지출측면 : 변동없음》

 - 비융자성사업비 : 2,680백만원 → 2,290

백만원(감 390백만원)

 - 예치금 : 2,606백만원 → 2,996백만원

   (증 390백만원)

《지출측면》

 - 일반회계 내 타 사업과의 중복 및 민선 

8기 출범 이후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 예산 감액 조정

2022.11.25.

(3차)

《수입측면 : 변동없음》 《수입측면》

 - 해당사항 없음

《지출측면 : 변동없음》

 - 비융자성사업비 : 2,290백만원 → 2,490

백만원(증 200백만원)

 - 예치금 : 2,996백만원 → 2,796백만원

   (감 200백만원)

《지출측면》

 - ‘순천만 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 사업비 

신규 편성



가. 기금 조성 및 운용 총괄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통해 남북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을 통해 조성되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지원 타당성 심의를 거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21년 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은 316억 9천 9백만원이며,

2022년 중 조성액은 12억 7천 1백만원, 사용액은 9억 7천 7백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319억 9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9천 3백만원

증가함.

<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A)+(B)계(B) = (C)-(D) 조성액(C) 사용액(D)

31,699 293 1,271 977 31,992

❍ 2022년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액은 328억 7천 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329억 7천만원임.

(단위 :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A)
수입액(B)  지출액(C)

다음연도

이월액(D)
비고

95 32,875 32,970 - A+B=C+D

< 기금 운용 총괄현황 >

남북교류협력기금



 ❍ 동 기금의 설치 목적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시울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 바, 이러한

목적에 맞게 기금 운용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나. 기금 수입결산

 ❍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316억 4백만원,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8억 6천 7백만원 등 총 329억 7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5)에

따른 기금 조성재원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보조금반환수입(1억 6천 3백만원) 및 기타수입(2억 4천 1백만원)이

수입계획 없이 수납되었음.

5)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 입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수 납 률
당 초 수 정

( A ) ( B ) (C=A+B) ( D ) ( E ) ( E / C )

계 22,277 32,044 95 32,139 32,970 32,970 102.6

예 치 금 회 수 22,004 31,604 - 31,604 31,604 31,604 100

전 년 도 이 월 사 업 비 - - 95 95 95 95 100

이 자 수 입 273 440 - 440 867 867 197

보 조 금 반 환 수 입 - - - - 163 163 -

기 타 수 입 - - - - 241 241 -

< 2022 회계연도 수입결산 현황 >



※ 보조금반환수입은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기타수입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액으로, 행정국은 사업비를 전액 집행할 것을 가정하였으므로 수입

계획으로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기금 수입계획 작성시, 예측치 못한 세입의 발생 및 조기 회수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토록 하고 있는 바, 수입계획

없이 수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계획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기금 지출결산

 ❍ 기금 지출결산의 경우, 비융자성사업비 9억 2천 9백만원, 예치금 319억

9천 2백만원을 포함한 총 329억 7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 비융자성사업비는 평화·통일 교육사업, 남북 청년 평화통일 창업

아이디어 발굴·육성 지원사업 등에 지출된 것으로,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4조 각호의 기금 사용 용도에6) 부합

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다.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2.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ㆍ통일 교육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또한, 최근 3년간 기금 사업의 평균 집행률(2020년 46.9%→2021년

33.2%→2022년 14.5%)은 35.7%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북관계 경색으로 매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단위 : 백만원, %)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15,000 7,043 46.9% 12,956 4,305 33.2% 6,400 929 14.5%

 ❍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현실적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지출계획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당 초 수 정

( A ) ( B ) (C=A+B) ( D ) ( E ) (F=C-D-E)

계 22,277 32,044 95 32,139 32,970 - -831

비 융 자 성

사 업 비
6,305 6,305 95 6,400 929 - 5,471

예 치 금 15,872 25,639 - 25,639 31,992 - -6,353

기 본 경 비 100 100 - 100 49 - 51

< 2022 회계연도 지출결산  현황 >



❍ 한편, ▸서울평화 안보회의(10억 5천만원), ▸평화통일 사회적대화(3억 5천만원),

▸북한 취약계층 보건의료 협력(10억원), ▸북한 취약계층 식량지원 등

영양개선(10억원) 등 14개의 사업들이 미추진 되었음.

< 2022년도 기금 미추진 사업 >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은 남북관계 국면에 따라 정상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외교적 변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업개발에 적극 나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체제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분야 사업명 최종계획 집행액

  계 5,140 -

통일
기반
조성

남북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 남북 이산가족·인권 등 
문제해결 지원 450 -

서울평화안보회의 1,050 -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350 -

평화․통일 가족캠프 110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경협기업 경영 실태 조사지원 50 -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북한 취약계층 보건의료 협력 1,000 -

북한 취약계층 식량지원 등 영양개선 1,000 -

남북 산림협력 사업 200 -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역사·문화·체육·등 교류 300 -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100 -

북한 취약계층 식수위생 개선 400 -

한반도 기후변화 위기 공동대응 사업 100 -

기타 
사업비

국외업무여비 15 -

민간인 국외여비 15 -



 ❍ 아울러 국외여비(3천만원)가 전액 불용되었는 바, 연례적․반복적인

예산인 ‘국외업무여비’가 필수 불가결한 예산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사업별 집행 현황

 ❍ ‘평화·통일교육사업’은 단체 선정 개수 축소(2021년 35개→2022년 8개)로

집행률이 52%에 불과한 바, 전례답습적인 사업계획으로 당초 지출계획이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집행잔액 과다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방식 재검토를 통해 역량있는 민간단체를 공모·선정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남북청년 평화통일 창업 아이디어 발굴·육성 지원’ 사업도 집행률

50.0%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바,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고 창업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실효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재편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2022년도 비융자성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추진실적 

합    계 1,302 929 71.4

평화·통일 
교육사업 

425 221 52

∘ 2022년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 평화·통일 교육 전문강사 및 해설자 양성, 현장답사 등 

체험교육, 기타 민간차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교육 

선정 및 지원



 
 - 미추진(전액 불용) 사업 목록은 별도 

 ❍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기금편성에 있어 사업설계와

수요예측이 부실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또는 사정 변경으로 인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사   업   명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추진실적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500 431 86.2

∘ 2022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교육사업

 - 기간 : 3월~11월

 - 자치구의 평화·통일의 상징적 공간을 활용한 체험교육, 

상호간 문화이해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의식 함양 교육 

선정 및 지원

남북 청년 
평화통일 
창업아이디어 
발굴·육성 지원

200 100 50

∘ 남북청년 평화통일 창업아이디어 오픈랩 운영

 - 기간 : 6월~11월

 - 평화통일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오픈랩(공개오디션), 

창업 인큐베이팅 및 연계 프로그램, 최종발표회 등

남북통일 
MZ세대 
통일문화 
선도사업 지원

95 95 100

∘ 남북통일 MZ세대 통일문화 선도사업(이월사업)

 - 기간 : 12월~’22.5.31.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청년 모임 진행(스토리 발굴 등)

   ‣ 뉴미디어 콘텐츠 웹둔 및 유튜브 제작 진행 등

통일교육주간 연계 
서울락스퍼 
국제영화제 

70 70 100

∘ 통일교육주간연계 서울락스퍼국제영화제 

 - 기간 : 5.24. ~5.29.

 - 장소 : CGV 피카디리, 서울광장

 - 평화 및 북한 관련 영화상영, 통일 세미나 및 북한사진전 등 

부대행사 개최 등

기타 
(지방보조사업 
정산용역 등) 

10 10 100

∘ 지방보조사업 정산용역

 - 지방보조사업 5건(나선․녹둔도 이순신유적 발굴조사 사업, 

서울시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사업, 서울시 평화통일 시

니어양성 사업, 한반도 평화통일 온라인박람회, 평양탐구

학교)에 대한 정산용역 추진

서울 국제도시 
평화안보회의 
의제선정위원회

2 2 100

∘ 서울 국제도시 평화안보회의 의제선정위원회 개최

 - 서울 국제도시 평화안보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의제선정

위원회 위원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따라서, 정밀하고 엄격한 사업 설계를 통해 기금의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사정변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예치금 지출계획을 당초 158억 7천 2백만원에서 256억 3천

9백만원으로 의회 심의를 통해 변경(97억 6천 7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비 161억 2천만원이 초과 지출되었는 바, 지출계획 수립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과학적이고 정교한

추계를 위한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증 감 액

증 감 사 유당 초 수 정

( A ) ( B ) ( B - A )

비융자성

사업비
6,305 6,305 929 -5,376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사업 일부 미추진

기본

경비
100 100 49 -51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면회의 감소 등

예치금 15,872 25,639 31,992 16,120
계획 대비 지출액 감소 및 이자액 

증가로 인한 예치금 증가

<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



마. 기금운용계획 변경

 ❍ 동 기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지출계획상 예치금을 97억 6천 7백만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였음.

<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

<수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22,277 32,044 9,767 계 22,277 32,044 9,767

예 치 금
회 수

22,004 31,604 9,600
비 융 자 성
사 업 비

6,305 6,305 -

기 본 경 비 100 100 -

이 자 수 입 273 440 167
예 치 금 15,872 25,639 9,767

 ❍ 다만, 기금은 그 운용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예산에 비해 집행과정의 탄력성이 보장되지만,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계획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정확한 수입·지출 추계를 통해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관련

 ❍ 2018년부터 지원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음.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 출처: 감사위원회 보고서 발췌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공모사업은 26%에 불과한

반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반사업이 74%에 달하고, 이 중 5개

단체가 전체의 52.5%를 지원받아 일부 특정단체에 지원이 집중되었으며,

그 밖에 보조금 회계 및 정산처리, 수의계약 등의 부적정 처리 건으로

나타남.

[ 지적사항 총괄 ]
                                                             (단위: 건, 천원, 명)  

- 출처: 감사위원회 보고서 발췌



 ❍ 이에, 행정국은 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심의과정을 통해 기금이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아울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시 지방보조금 관련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협약서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

된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김 정 덕 입법조사관 이 태 기


